
4.3.11 전과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서

1. 개정이유

◦ 징계받은 학생의 경우 전과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징계 항목 관련 학사내규 제67조(자격증발급)는 평생

교육사 자격증발급에 관한 내용이며, 이는 학사내규가 전부 개정(2015년)되기 전 관련 조항번호 내용을 수정하지 

않은 오류이므로 적합한 관련 조항번호(제53조)로 수정하고자 함

◦ 교양교육과정 중 계열별 ‘학문기초(구 계열기초)’ 과정이 2020학년도 이후 폐지되고, 각 학과별로 ‘전공기초’형태

로 개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◦ 학사내규 중 징계(근신, 정학, 징계에 의한 제작자 등)에 관한 조항인 제53조로 수정(제4조 3항)

◦ 제6조 6호 삭제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    



4.3.11 전과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고

제4조 (전과허용범위) ① ~② <생략> 제4조 (전과허용범위) ① ~② <현행과 같음>

③ 학사내규 제67조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

이 있는 자는 전과할 수 없다.

③ ---- 제53조에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. (조항 수정)

④~⑤ <생략> ④~⑤ <현행과 같음>

제6조 (전과 후 이수 학점) 전입학 학부(과)는 다

음과 같이 교과이수 내용을 검토하여 학점 인

정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6조 (전과 후 이수 학점)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~5. <생략> 1.~5. <현행과 같음>

6. 전과신청 이전 전출학과의 계열기초 

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계열기초 졸

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

전출학과의 계열기초 과목을 일부 또는 

전체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입학과의 

계열기초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계열

기초 졸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6. <삭제>

(조항 삭제)


